
2004년도 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출자 : 2005. 6. 30 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1

  다. 결특  상정  의결일자

    ○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2차 산결산특별 원회

       (2005. 7. 13) 상정 

    ○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2차 산결산특별 원회

       (2005. 7. 13) 의결

 2. 제 안설명 요지

  가. 제안이유

    ○ 2004년도 세출 산  비비 사용에 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(

비비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임.

  나. 비비 지출 황

   

구    분
지  출

건  수

지  출

결정액
지출액 잔   액

계 2 1,976,386,000 1,761,869,710 214,516,290

일 반 회 계 4 1,976,386,000 1,761,869,710 214,516,290

특 별 회 계 - - - -

공기업특별회계 - - - -

기타특별회계 - - - -



3 . 질의 답변 요지 

   ○ 없    음

4. 토론요지

   ○ 생략

5 . 심사결 과

 ○ 원안의결

6 . 소수의 견 요지

 ○ 없    음

7 . 기 타  필요한 사항

 ○ 없    음

8 . 체계  심사내용

   ○ 생    략

9 . 비비 사용 개요

사 업 명
지  출

결정액
지 출 액 불용액 지출일 지출사유 담당부서

계 142,688,000 139,703,370 2,984,630

 1.부천시장 보궐선거 1,565,210,000 1,499,370,000 65,840,000 04.2.11
보궐선거 리경비등 법정선

거업무추진소요경비(1차)
주민자치과

 2.부천시장 보궐선거 252,176,000 247,499,710 4,676,290 04.5.1
보궐선거 리경비등 법정선

거업무추진소요경비(2차)
주민자치과

 3.부천시장 보궐선거 15,000,000 15,000,000 0 04.8.24
보궐선거 리경비등 법정선

거업무추진소요경비(3차)
주민자치과

 4.노 상정비용역비 144,000,000 0 144,000,000 04.12.18 - 도  로  과



 의 안

 번 호
제393호                     제출년월일 : 2005. 6. 30

의결

년월일

2005. 7. 15

(제120회)
                   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구   분 산액 비비
지출
건수

지  출
결정액 지출액 비 고

구성비

계 950,538,282 147,554,742 15.5 4 1,976,386 1,761,870

 일   반   회  계 608,967,633 4,563,568 0.7 4 1,976,386 1,761,870

 특   별   회  계 341,570,649 142,991,174 41.9 - - -

공기업특별회계 114,453,942 5,831,134 5.1 - - -

상 수 도 사 업 46,566,391 1,345,457 2.9 - - -

하 수 도 사 업 67,887,551 4,485,677 6.6 - - -

  기 타 특 별 회 계 227,116,707 137,160,040 60.4 - - -

주  택  사  업 46,740 22,150 47.4 - - -

의료보호기 2,158,531 25,855 1.2 - - -

세민생활안정 1,074,000 54,000 5.0 - - -

새마을소득사업 410,000 160,000 39.0 - - -

토지구획정리사업 30,625,836 - - - - -

장기미집행 지보상 1,000,000 - - - - -

경 수익사업 9,409,850 - - - - -

도시개발사업 30,904,873 27,745,885 89.8 - - -

교  통  사  업 38,821,706 9,688,329 25.0 - -

도시철도건설사업 112,665,171 99,463,821 88.3

2004년도 일반·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

1. 제안이유

  지방자치법 제120조( 비비)의 규정에 의거 2004 일반․특별회계의 

비비 지출에 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한 것임.

2. 승인근거

  지방자치법 제120조( 비비) 제2항

3. 주요골자

  가. 비비지출 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 나. 회계별 비비 지출내역 : 붙임

 다. 계법령 발췌서 : 붙임



사업명
지  출
결정일

지  출
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

지출
부서

계 1,976,386,000 1,761,869,710 214,516,290

 1.부천시장 보궐선거 ‘04 2.11 1,565,210,000 1,499,370,000 65,840,000
부천시장 보궐선거

리경비(1차)

주  민

자치과

 2.부천시장 보궐선거 ‘04 5. 1 252,176,000 247,499,710 4,676,290
부천시장 보궐선거 

리경비(2차)
〃

 3.부천시장 보궐선거 ‘04 8.24 15,000,000 15,000,000 0
부천시장 보궐선거 

리경비(3차)
〃

 4.노 상 정비용역비 ‘04 12.18 144,000,000 0 144,000,000  - 도로과

사업명
지  출

결정일

지  출

결정액
지출액 잔액 지출사유

지출

부서

해 당 없 음

사업명
지  출

결정일

지  출

결정액
지출액 잔액 지출사유

지출

부서

해 당 없 음

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

□ 일반회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원)

□ 특별회계

○ 공기업특별회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원)

○ 기타특별회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원)



관 계 법 령 발 췌 서

□ 계법령 : 지방자치법

□ 내  용

   제120조( 비비)

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측할수 없는 산외의 지출 는 산 과 

지출에 충당하기 하여 세입․세출 산에 비비를 

계상하여야 한다.

   ② 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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